
[별표 24]

국제사회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러시아, 벨라루스 허가 지침

이 지침은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전략물자등을 거래하려는 경우 

적용한다.

1.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전략물자 관련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한다.

가. 제20조 개별수출허가

나. 제28조 사용자포괄수출허가 및 제34조 품목포괄수출허가

다. 제42조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라. 제50조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마. 제58조 중개허가

바. 제60조 경유·환적허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9호, 제15호 또는 제26조제2항제5호에

한정하여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허가를 면제 받은 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4 사전신고서(별지 

제16호 수출거래보고서 불인정)를 제출해야 하며, 제26조 제3항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허가 대상품목 관련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기관의 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거부한다.

가. 제55조 상황허가

나. 제58조 중개허가

다. 제60조 경유·환적허가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기관의 장은 예외적으로 심사를 

거쳐 허가(상황, 중개, 경유·환적)를 할 수 있다.

가. 선박 및 항공기 안전



나. 민간 원자력 안전

다. 인도적 지원

* 의약품, 의료기기, 식료품 지원에 한정

라. 우리나라 또는 별표 6의 가 지역에 설립된 기업이

소유하거나 지배(전부 또는 공동 지배)하는 회사가 최종사용자인 경우

마.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해 아래에 해당하는 날까지 거래

계약 체결이 완료된 경우

* 1~57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2년 2월 27일까지 완료된 경우

58~231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3년 4월 27일까지 완료된 경우

232~1,159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4년 2월 23일까지 완료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가호, 나호의 경우 상황허가를 면제하며, 개별

수출허가 면제 조항 중 제26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9호, 제15호 

또는 제2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상황허가 면제에 준용한다.

상황허가를 면제 받은 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4 사전신고서

(별지 제16호 수출거래보고서 불인정)를 제출해야 하며, 제26조 제3항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 정부 및 국제기구 지원

* 대한민국 정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국제우주정거장

(ISS) 관련 지원에 한정

나. 소비자 통신제품 거래

*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정

소비자 통신제품이란 일반인이 제한 없이 소매점 또는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을 의미하며, 별표 24에 따라 허가가 면제되는 소비자 통신제품은 아래에

한정한다.

(1) 컴퓨터(소비자용 태블릿, 노트북에 한정), 마이크, 스피커, 헤드폰

(2) 모니터

(3) 프린터

(4) 키보드, 마우스, 관련 유사장치

(5)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가입자 모듈(SIM) 카드

(6) 바이러스 백신, 사용자 인증, 암호 관리자 등 소비자 정보보안 장비

(7) 디지털카메라

(8) 텔레비전 및 라디오 수신기, 셋톱박스

(9) 녹음 장치

(10) 제1호부터 제9호에 설명된 장비의 운반 케이스와 부속품


